
택지개발사업시행상의 하자는 재결의 당연 무효사유로 되지 아니한다

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면서 택지개발촉진법 소정의 고시와 열람절차를 거치지 않았다

거나, 시행자의 성명, 사업의 종류, 수용할 토지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

았다하거나, 보상심의위언회를 설치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취하

지 않았다거나, 토지수용법이나 동법시행령에 따른 협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하자들은 

토지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 대한 소송에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몰라도 재결

의 당연무효사유라고 할 수 없다. (대법원 1989.03.28. 선고 88디카14106 판결)


